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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법 제33조는“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그 취지와 달리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

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본질을 되찾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동조합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고,‘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고, 노동권을 침해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110억 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52일간의 파업을 이유

로 하청노동자들에게 246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배소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

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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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노동법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년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부터 전 사회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어왔지만, 우리사회와 국회는 끝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

들어 왔습니다. 대법원마저 국회에서“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여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회

와 국민을 무시하는 거부권행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국민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어떻게 민생을 외칠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

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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